
클린콜(Clean-Call) 제도란?

청렴도향상을위해, 검찰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상급기관에서 직접

전화하여 업무처리과정중 만족도등에 대하여 설문, 청취하는 제도입니다.

설문 대상

열람등사, 재기및 가환부, 범죄피해자, 형사조정 민원인

설문기간  : 연중 (전화 설문 실시)

설문내용

업무처리태도, 책임성, 안내적정성, 청 이미지, 개선 노력도

※ 절대 홈페이지·문자발송 앱(링크) 접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

